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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.

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'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(이하 

한길자주회)'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

건을 소지·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

속 5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.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·반포한 표현물에 

대하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·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

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혹은 이적목적이 부인된다고 무

죄이유를 밝혔다.

우리 위원회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

환영한다. 오늘 이 판결은 그간 우리 법원이 느리게나마 국가보안법을 문언 그대로 

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대해 온 흐름의 연장

에 있다.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국가

보안법의 위헌‧악법성을 줄여가자면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 금지와 헌법상 

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정확

히 지켜야 한다. 우리 위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무죄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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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이 사건은 공안당국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공약 번복 및 비정규

직 확대,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저항하는 노동계에 대하여 이 사건을 들

어 노동운동이 미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파업 등을 하는 것인양 색깔공세를 펼치는 

소재로 악용한바 있다. 오늘 이 판결로 그간의 공안당국의 작태가 모두 근거없는 

부당한 색깔공세였음이 폭로되었다고 할 것이다.

오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그 부당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촉

구한다. 나아가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훼손, 

위협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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